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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해외정보 – 베트남▐ 

 

법인세 인하 
 

베트남 국회는 2013년 6월 19일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.  개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법

인세율을 인하(기존 25%)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 

 

전년도 연간 매출(revenue)이 VND 20,000,000,000(약 USD 952,380) 이하인 기업은 2013년 6월 1일

부터 20%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 매출 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

22%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, 2016년 1월 1일부터는 20%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. 

 

한편, 석유 기타 희귀 자원을 탐사, 개발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회사의 특성에 따라 32% 

내지 50%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 첨단산업과 낙후지역 등 특별한 조세혜택(tax incentives)을 

받는 기업은 그 요건에 따라 10% 내지 20%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


